
패소원인분석표

패 소 원 인

구 분

사건의 성질상 패소 또는 행정처분 잘못

증거멸실

법원과의 법령해석, 증거판단, 재량권 범위 등에 대한 견해차이 ¡

소송

수행

잘못

사실적․법률적 검토부족

주장잘못

증거제출 부적절 또는 미흡

상대방 주장․입증에 대한 대처 미흡

기 타

구 체 적 인

패 소 원 인

¡ 서대문구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재기간이 경과하여 소

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, 원고측 소의 이익에 대한 변론에 대

해 법원의 판단으로 소의 이익이 있다고 판결.

¡ 서대문구는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

에대해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재처분을 하였음에도, 법원은 원고

가 계약체결하지 않은데에는 원고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음.

¡ 입찰보증금 귀속처분의 취소에 대한 부분은 원심의 판결을 취소하고

각하시킴.

소 송 수 행

잘 못 에

대한 조 치

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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